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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문화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홍정훈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제 목 [논평]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무혐의 처분한 공정위

날 짜 2016. 12. 27. (총 3 쪽)

논 평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무혐의처분한공정위,

연 2억 영화관객기만하는결정내리려조사 2년이나끌었나
대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해야 할 존립 목적 위배
멀티플렉스 3사 담합 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1. 2015년 2월,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롯데시

네마·메가박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런데 공정거래위원회(담당: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는 무려 1년 

10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2016년 12월 결국 멀티플렉스 3사를 모두 무혐

의 처리했다. 영화관객의 권익을 침해한 멀티플렉스 3사를 처벌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분노한 시

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거꾸로 독과점 대기업의 횡포를 옹호한 공정위

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2. 2015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92%가 넘는 멀티플렉스 3사는 공정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연간 누적 영화관객

이 2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영화 감상은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로 자리 

잡았지만, 독과점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의 횡포는 너무나도 심각하

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팝콘 등 매장품목 가격 폭리, △영화상영시간 내 

무단광고, △3D 안경 끼워팔기,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불가(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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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를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

다. 공정위는 영화관 내부 매점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보기 어려워 공정

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팝콘 등 매장품목 가격 폭리에 대해서는 심

사절차를 종료했다. 또한 공정위는 안경 없이는 3D 영화 감상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안경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3D 영화의 

티켓 가격에서 안경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할인이 실시되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멀티플렉스 3

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메가박스가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을 제한한 행

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은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

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4.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 내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

는 행위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시기에 멀티플렉스 3

사의 무단광고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신고했는데, 그에 대해 공

정위가 무혐의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근거를 들었다.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시간이 실제보다 10분 지연된다는 점이 관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극장의 매표소와 무인자판기에서는 광고상영으

로 인해 상영시작시간이 약 10여 분간 지연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으며, 모바일앱을 통해 예매하는 경우도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야 상영

시작시간이 표시된 시각보다 10여분 지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영화 관객들과 함께 업계 1위인 CGV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

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극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5. 공정위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질서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할 의지를 보였더라면, 멀티플렉스 3사가 자신

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공공연히 영화관객의 권익을 침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멀티플렉스 3사의 횡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명목

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대로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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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의 영화티켓 가격과 팝콘 등 매장품목 가격에 대한 담합 혐의를 철저

히 조사하고, 그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기

업의 횡포를 묵인하고 옹호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1.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문

▣ 붙임자료2.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472146&sid=7063dca3a57bf38b2068986179274cbb&module_srl=805300
http://www.peoplepower21.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246294&sid=170222d1f0fb85f541ed41bd4464b351&module_srl=805300

